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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 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 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 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






16




















원본 주소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페이지:Gwanbo,_vol._10771-2.pdf/16&oldid=318991"


		분류: 	교정 안 됨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이름공간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페이지
	토론
	그림
	색인


		
	



			

	
	
		한국어
	
	
		
		

		
	



		

		
			

	
		보기
	

	
		
			읽기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사용자 모임
	최근 바뀜
	모든 문서 나열
	임의 작품으로
	임의 저자로
	임의 포털로
	도움말
	기부하기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파일 올리기
	특수 문서 목록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이 문서 인용하기
	축약된 URL 얻기
	QR 코드 다운로드


		
	




	
		인쇄/내보내기
	

	
		
			인쇄용 판
	EPUB 다운로드
	MOBI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기타 형식


		
	



	

	
		다른 언어
	

	
		
		

		

	










		 이 문서는 2024년 2월 8일 (목) 14:19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개인정보처리방침
	위키문헌 소개
	면책 조항
	행동 강령
	개발자
	통계
	쿠키 정책
	모바일 보기



		
	






